
하남감일 공공주택 조성사업(1차재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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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총 괄

1. 사업의 개요

사 업 명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구. 하남감일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소 재 지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감이동 일원

사 업 기 간 ( 준 공 예 정 년 도 ) 2010.02~2020.12

사 업 시 행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용 도 지 역 계획관리지역 등

사 업 의  종 류 환경영향평가(변경협의)

면 적

부 지 면 적

전체부지 1,687,570.4 ㎡

건축부지 ㎡

도로부지 ㎡

건 축 연 면 적 ㎡

도 로
노 선 길 이 m

폭 m

환 경 현 황

수 변 구 역 □ 해당 ■ 해당 없음

상 수 원 보 호 구 역 □ 해당    ■ 해당 없음

특 별 대 책 지 역 □ 해당 ■ 해당 없음

평가대행자(총량검토서 작성자) ㈜천일 ex. 070-7437-1881

사 업 의  추 진 경 위 (2010.10.)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국토환경평가과-2830호)

(2010.11.) 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808호)

(2014.10.) 환경보전방안검토서(1차 : 승인기관 검토사항) 제출

(2016.08.) 환경보전방안검토서(2차 : 승인기관 검토사항) 제출

(2018.04.) 환경보전방안검토서(3차 : 협의기관 변경협의 대상)

협의요청

2. 할당부하량

구 분 단위유역 준공년도

당 초 금 회(‘18.04)

BOD T－P BOD T－P

점 비점 점 비점 점 비점 점 비점

기 승 인 한강H

2020

94.58 191.62 6.006 4.341 - - - -

추 가 한강H - - - - -0.39 -43.26 0.195 -1.177

합 계

( 금 회 )
한강H - - - - 94.19 148.36 6.201 3.164



3. 저감계획

오수처리계획

■ 공공

처리시설명 탄천물재생센터

시설용량 1,100,000 ㎥/d

방류기준
BOD 7.0 ㎎/L

T－P 0.5 ㎎/L

□ 개별

1

처리공법

시설용량 ㎥/d

시설개소수 개소

2

처리공법

시설용량 ㎥/d

시설개소수 개소

방류기준

BOD ㎎/L

T－P ㎎/L

BOD ㎎/L

T－P ㎎/L

강화기준

BOD ㎎/L

T－P ㎎/L

BOD ㎎/L

T－P ㎎/L

관련근거

폐수처리계획

□ 공공

처리시설명

시설용량 ㎥/d

방류기준
BOD ㎎/L

T－P ㎎/L

□ 개별

1

처리공법

시설용량 ㎥/d

시설개소수 개소

2

처리공법

시설용량 ㎥/d

시설개소수 개소

방류기준
BOD ㎎/L

T－P ㎎/L

강화기준
BOD ㎎/L

T－P ㎎/L

비 점 오 염

저 감 계 획
종류

여과형 적용면적 1,232,663.3 ㎡
삭감량
(㎏/일)

BOD

T－P

시설용량 ㎥/hr
삭감량
(㎏/일)

BOD

T－P

시설용량 ㎥
삭감량
(㎏/일)

BOD

T－P

■ 할당관련 증빙서류(할당문서)

할당관련 증빙서류

〈 그림제목 〉



1. 사업의 개요

가.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주거․산업․교육․문화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갖추어 국민

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주택마련을 촉진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하기 위해 공공주택을 원활히 건설하고자 함.

◦ 본 주택지구는 하남시청에서 약 9㎞, 서울 송파구청에서 약 5㎞지점의 수도권에 입지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세종간 고속도로(예정)와 접하여 주변 기간교통망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감일∼초이간 도로, 위례신도시 북측도로, 지하철 5호선이 인접되어 있어 접근성이

양호하며, 주택지구 내부는 소규모공장, 비닐하우스 등이 밀집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보전가치가 낮고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임.

◦ 또한, 주변으로 기 조성된 강일1지구, 풍산지구, 마천지구, 강일2지구, 위례신도시와 인접하

여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으로 주변지역과 연계개발을 통한 수도권지역에 필요한 택지를 안

정적으로 공급하고자 공공주택지구로 추진함.

◦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환경부와 기 협의완료(2010.

10. 06) 하였으며, 금회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하여 이에 따른

적정한 저감방안을 강구 시행하고자 함.

나. 환경보전방안검토 실시근거

◦ 금회 사업계획 변경은 협의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1, 2차 변경을 포

함하여 금회(3차)까지 토지이용계획 누적 변경비율)의 면적을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

하는 것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5호 규정

에 의거,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할 때 환경부장관

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됨.

- 3차(금회) 토지이용계획 누적 변경비율 : 19.1%

다. 계획의 추진경위 및 계획

◦ 2010. 02. 22 : 하남감일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 제안

◦ 2010. 03. 24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완료

◦ 2010. 05. 26 : 주택지구 지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15호)

◦ 2010. 10. 06 :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국토환경평가과-2830호)

◦ 2010. 11. 15 : 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808호)

◦ 2010. 12. 14 : 환경관련 사업계획 승인내용 통보(공공택지기획과-2560호)

◦ 2014. 10. : 환경보전방안검토서(1차 : 승인기관 검토사항) 제출

◦ 2014. 10. 14 : 지정변경(2차) 및 지구계획변경(1차) 승인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614호)

◦ 2015. 09. 14 : 지장물 철거 공사착공

◦ 2016. 03. 31 : 사업시행자 변경(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49호)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현대건설㈜ 컨소시엄
                    (현대건설㈜ 컨소시엄 : 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태영건설)
◦ 2016. 08. : 환경보전방안검토서(2차 : 승인기관 검토사항) 제출

                  ※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환경부 검토의견 회신(국토환경평가과-2708호)
◦ 2016. 12. 28 :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73호)

◦ 2018. 04. : 환경보전방안검토서(3차) 협의요청

               ※ 협의기관 변경협의 대상(토지이용계획 누적 변경비율 : 19.1%)
◦ 2020. 12. 31 : 사업준공(예정)

라. 계획의 내용

(1) 사업명

◦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2) 시간적 범위

◦ 계획 준공년도 : 2020년

(3) 공간적 범위

◦ 위치 : 하남시 감일동, 감이동 일원

◦ 면적 : 1,687,570.4㎡

◦ 총량단위유역(특대유역) : 한강H 단위유역

(4)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5)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당초 변경① 변경② 변경③ 당초 변경① 변경② 변경③

총    계 1,688,319 1,687,570.4 1,687,570.4 1,687,570.4 100.0 100.0 100.0 100.0 -

공

공

주

택

용

지

합    계 1,547,265 1,545,998.4 1,545,998.4 1,545,998.4 91.7 91.6 91.6 91.6 -

주택

건설

용지

소 계(1) 707,106 700,969.0 726,186.0 709,251.0 41.9 41.5 43.1 42.0 -

단독주택(일반) 46,743 38,860.0 38,983.0 39,636.0 2.8 2.3 2.3 2.3 -

공동주택(아파트) 627,536 619,860.0 642,406.0 627,054.0 37.2 36.7 38.1 37.2 -

근린생활시설 32,827 42,249.0 44,797.0 42,561.0 1.9 2.5 2.7 2.5 -

공공

시설

용지

소 계(2) 840,159 845,029.4 819,812.4 836,747.4 49.8 50.1 48.5 49.6 -

주상복합 - - - 22,151.0 - - - 1.3 -

도시형생활주택 2,414 2,414.0 2,414.0 2,414.0 0.1 0.1 0.1 0.1 원룸형

도시

지원

시설

용지

소 계(3) 109,372 107,513.0 106,842.0 91,464.0 6.5 6.4 6.3 5.4 -

상업시설 25,924 25,924.0 25,924.0 12,410.0 1.5 1.5 1.5 0.7 -

자족시설 65,816 66,175.0 65,504.0 63,598.0 3.9 3.9 3.9 3.8 -

사회복지시설 4,973 2,755.0 2,755.0 2,755.0 0.3 0.2 0.2 0.2 1개소

문화시설 4,381 4,381.0 4,381.0 4,423.0 0.3 0.3 0.3 0.3 2개소

공공청사 2,424 2,424.0 2,424.0 2,424.0 0.1 0.1 0.1 0.1 2개소

복합커뮤니티센터 5,854 5,854.0 5,854.0 5,854.0 0.4 0.4 0.3 0.3 1개소

공원

ㆍ

녹지

소 계(4) 349,559 346,551.0 332,007.0 338,982.0 20.7 20.5 19.7 20.1 -

공    원 169,569 167,401.0 166,520.0 178,130.0 10.1 9.9 9.9 10.6

근린 4, 수변 3,
역사 1, 문화 1, 소 2,
수변공원 내 저류시설
4개소(30,222㎡) 설치

녹지

소 계(5) 117,425 110,419.0 96,212.0 6.9 6.5 -

완충녹지 73,262 70,154.0 57,708.0 56,119.0 4.3 4.2 3.4 3.3 8개소

경관녹지 24,852 20,954.0 20,921.0 20,365.0 1.5 1.2 1.2 1.2 8개소

연결녹지 19,311 19,311.0 19,360.0 19,728.0 1.1 1.1 1.1 1.2 7개소

공공공지 8,677 17,321.0 16,088.0 14,793.0 0.5 1.0 1.0 0.9 17개소

하    천 52,190 49,712.0 49,712.0 49,712.0 3.1 3.0 3.0 3.0 능안천, 벌말천, 서부천

보행자전용도로 1,698 1,698.0 1,698.0 135.0 0.1 0.1 0.1 0.0 폭 10m 이상

교육

시설

소 계(6) 74,302 75,949.0 75,949.0 77,117.0 4.4 4.5 4.5 4.6 -

학    교 73,504 73,504.0 73,504.0 73,504.0 4.3 4.3 4.3 4.3 초 3, 중 2, 고 1

유 치 원 798 2,445.0 2,445.0 3,613.0 0.1 0.2 0.2 0.3 2개소

전기공급설비 2,450 2,450.0 2,450.0 2,450.0 0.1 0.1 0.1 0.1 2개소(Cable Head)

열(가스)공급설비 32 - 722.0 722.0 0.0 - 0.0 0.0 1개소

하수종말처리시설 12,119 11,378.0 - - 0.7 0.7 - - -

오수중계펌프장 445 - - - 0.0 - - - -

수도용지 21,008 22,487.0 24,156.0 31,809.0 1.3 1.3 1.4 1.9 2개소

종교시설 9,329 9,089.0 9,093.0 9,093.0 0.6 0.6 0.5 0.5 5개소

주 차 장 10,508 10,192.0 10,270.0 10,873.0 0.6 0.6 0.6 0.6 9개소

주 유 소 3,504 3,652.0 3,652.0 3,652.0 0.2 0.2 0.2 0.2 2개소

도로

소 계(7) 245,117 253,354.4 252,257.4 246,020.4 14.6 15.1 15.1 14.8 -

도    로 241,361 250,314.4 249,622.4 243,980.4 14.4 14.9 14.9 14.7 -

보행자전용도로 3,756 3,040.0 2,635.0 2,040.0 0.2 0.2 0.2 0.1 폭 10m 미만

훼

손

지

복

구

용

지

공공

시설

용지

합    계 141,054 141,572.0 141,572.0 141,572.0 8.3 8.4 8.4 8.4 -

공원

ㆍ

녹지

소 계(8) 120,091 121,005.0 120,723.0 120,723.0 7.1 7.2 7.2 7.2 -

공    원 111,542 111,730.0 111,730.0 111,730.0 6.6 6.6 6.6 6.6 1개소(근린공원)

경관녹지 - 1,784.0 1,784.0 1,784.0 - 0.1 0.1 0.1 1개소

공공공지 - 282.0 - - - 0.0 - - -

하    천 8,549 7,209.0 7,209.0 7,209.0 0.5 0.5 0.5 0.5 벌말천

수도용지 19,479 19,080.0 19,362.0 19,362.0 1.1 1.1 1.1 1.1 1개소

도    로 1,484 1,487.0 1,487.0 1,487.0 0.1 0.1 0.1 0.1 -

■ 수질오염총량 단위유역도

〈 사업지구 수질오염총량 단위유역도 〉



■ 수계현황도

〈 사업지구 주변 수계현황도 〉

■ 토지이용 계획도

당 초

〈 토지이용계획도(당초) 〉



변경①

〈 토지이용계획도(1차변경) 〉

변경②

〈 토지이용계획도(2차변경) 〉



변경③

〈 토지이용계획도(3차변경) 〉

2. 부하량 산정결과

가. 생활계

(1) 사업시행 후

(가) 오수발생량

① 계획인구 산정

○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지구 내 계획인구는 금회 33,651인으로 산정됨.

<표 2-1> 계획인구 산정

구 분 세대수 세대당 인구수 수용인구(인) 비고

단독주택(일반형) 155 2.5 388

공동주택 13,120 2.5 31,817

도시형 137 1.5 206

주상복합 496 2.5 1,240

계 13,908 - 33,651

주) 세대당 인구수 : 2.5인/호(도시형 생활주택: 1.5인/호, 행복주택: 1.6인/호 적용)

② 계획오수발생량 산정

○ “하남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보고서(변경), 2017.12, 하남시” 에 의거 생활오수 일최대

원단위 337L/인·일을 적용하여 금회 계획인구에 대한 오수발생량을 산정한 결과, 생활

계 계획오수발생량은 12,474.425㎥/일로 산정되었음.

<표 2-2> 계획오수발생량 산정

구 분
계획인구

(인)

오수발생원단위

(ℓpcd)

일최대오수량

(㎥/일)

지하수량

(㎥/일)

계획오수발생량

(㎥/일)

생활계 33,651 337 11,340.387 1,134.038 12,474.425

(나) 발생부하량

○ 생활계 계획인구 발생부하량은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2014.5, 국립환경과학원」

의 가정인구, 영업인구 발생부하량 산정식을 적용․산정하였으며, BOD 1,706.105㎏/일,

T－P 41.7272㎏/일로 산정됨.



<표 2-3> 생활계 발생부하량 산정조건

◦ 생활계 가정인구, 영업인구 발생부하량 산정식

*가정인구 발생부하량

- 가정인구발생부하량 = 가정인구수 × 가정인구발생부하원단위

- 가정인구분뇨발생부하량 = 분뇨발생부하비 ×가정인구발생부하량

- 가정인구잡배수발생부하량 = (1-분뇨발생부하비) × 가정인구발생부하량

*영업인구 발생부하량

- 영업인구발생부하량 = 영업인구오수발생유량 × 영업인구오수발생농도

- 영업인구분뇨발생부하량 = 분뇨발생부하비 × 영업인구발생부하량

- 영업인구잡배수발생부하량 = (1-분뇨발생부하비) × 영업인구발생부하량

◦ 생활계 가정인구 발생부하 원단위 및 분뇨발생부하비

구 분
가정인구 발생부하원단위(g/인/일) 분뇨발생부하비

BOD T－N T－P BOD T－N T－P

시 가 50.7 10.6 1.24
0.45 0.8 0.8

비시가 48.6 13.0 1.45

<표 2-4> 생활계 발생부하량 산정

구 분
계획인구

(인)

원단위적용

(g/인/일)

발생부하량

(㎏/일)

분뇨발생부하량

(㎏/일)

잡배수발생부하량

(㎏/일)

BOD T－P BOD T－P BOD T－P BOD T－P

생활계 33,651 50.7 1.24 1,706.105 41.7272 767.747 33.3817 938.358 8.3455

(다) 배출부하량

■ 산정방법 :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 처리시 배출부하량

◦ 하수처리장유입량(관거유입유량 － 관거배출유량(관거누수, 월류량 및 미처리배제량) ) × 방류농도

- 관거유입유량 = 사업지구는 분류식이며 직접이송량 및 개별삭감량이 없으므로 관거유입유량은 오

수발생량임

- 관거누수유량 = 관거유입량 × 관거누수 유량비

- 관거월류유량 = 관거유입량 × 관거월류 유량비

- 미처리배제유량 = 관거유입량 × 미처리배제 유량비

구분
관거누수비(%) 관거월류비(%) 미처리배제비(%) 방류농도(㎎/L)

유량 BOD T－P 유량 BOD T－P 유량 BOD T－P 유량 BOD T－P

탄천물재생센터 0.000 0.000 0.000 3.350 3.883 3.441 0.527 0.601 0.494 0.000 7.0 0.500

◦ 총 배출부하량 = 관거배출부하량 + 하수처리장 배출부하량

○ 하남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상 탄천물재생센터의 관거월류비 및 미처리배제비를 적용

하여 관거배출부하량을 산정한 결과, 관거월류부하량 BOD 66.248kg/일, T－P

1.4358kg/일, 미처리배제부하량 BOD 10.253kg/일, T－P 0.2061kg/일로 산정되었음.

<표 2-5> 관거배출부하량 산정

구 분
오수발생량

(㎥/일)

생활계

발생부하량

(㎏/일)
관거배출유량

(㎥/일)

관거배출부하량

(kg/일)

BOD T－P BOD T－P

합 계 12,474.425 1,706.105 41.7272 483.633 - -

관거월류

(비점)
- - - 417.893 66.248 1.4358

미처리배제

(점)
- - - 65.740 10.253 0.2061

○ 사업시행 후 하수처리장 배출부하량을 산정한 결과, BOD 83.935kg/일, T－P 5.9953kg/

일로 산정되었음.

<표 2-6> 하수처리장 배출부하량 산정

오수발생량

(㎥/일)

관거배출유량

(㎥/일)

처리장유입량

(㎥/일)

계획방류수질

(㎎/L)

배출부하량

(㎏/일) 비 고

BOD T－P BOD T－P

12,474.425 483.633 11,990.792 7.0 0.500 83.935 5.9953

(2) 생활계 최종 배출부하량

○ 생활계의 점오염원인 하수처리장 배출부하량과 관거배출부하량(관거월류(비점오염원), 미

처리배제(점오염원))을 합하여 총 배출부하량을 산정하였음.

○ 사업계획 변경으로 계획인구(33,651인)에 대한 생활계 배출부하량 산정 결과, BOD 점 :

94.188㎏/일, 비점 : 66.248㎏/일, T－P 점 : 6.2014㎏/일, 비점 : 1.4358㎏/일로 산정되었

음.

<표 2-7> 총 배출부하량 산정 (단위 : kg/일)

관거배출부하량 하수처리장

배출부하량

(점)

최종 배출부하량

관거월류

(비점)

미처리배제

(점)
BOD T－P

BOD T－P BOD T－P BOD T－P 점 비점 점 비점

66.248 1.4358 10.253 0.2061 83.935 5.9953 94.188 66.248 6.2014 1.4358



나. 토지계

(1) 사업시행 전

(가) 발생부하량

○ 사업시행 전 토지이용은 현재 지목별 이용현황과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2014. 5,

국립환경과학원」의 토지계 지목별 연평균 발생부하원단위를 참조하여 산정하였음.

<표 2-8> 토지계 지목별 연평균 발생부하원단위 (단위 : ㎏/㎢ 일)

지 목 BOD T－N T－P

전 1.59 9.44 0.24

답 2.30 6.56 0.61

임야 0.93 2.20 0.14

대지 85.90 13.69 2.10

기타 0.960 0.759 0.027

주) 1. ‘전’은 지목별 면적 중 전, 과수원를 포함

2. ‘답’은 지목별 면적 중 답

3. ‘임야’는 지목별 면적 중 임야

4. ‘대지’는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도로사면 제외), 철도용지(철도선로 제외), 주차

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체육용지(골프장, 스키장 제외),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를

포함

․도로사면 및 철도선로는 기타에 산입하며, 골프장, 스키장은 실제 토지이용형태에 따라

해당 지목에 산입함

5. ‘기타’는 광천지, 염전,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묘지, 목장용지,

잡종지를 포함

6. 하천부지 점용용지는 토지이용형태에 따라 해당 지목에 산입함

자료)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2014. 5, 국립환경과학원

○ 사업시행 전 토지계 발생부하량은 BOD 19.472㎏/일, T－P 0.7571㎏/일로 산정되었음.

<표 2-9> 사업시행 전 지목현황 및 발생부하원단위 적용

구 분
면적

(㎡)

총량 적용시 면적

(㎢)

BOD T - P

부하원단위

(BOD㎏/㎢․

일)

발생부하량

(BOD㎏/일)

부하원단위

(T－P㎏/㎢․일)

발생부하량

(T－P㎏/일)

전 244,541.0
전 0.248210 1.59 0.394 0.24 0.0595

과수원 3,669.0

답 328,332.0 답 0.328332 2.30 0.755 0.61 0.2002

임야 407,421.0 임야 0.407421 0.93 0.378 0.14 0.0570

대지 121,214.0

대지 0.203329 85.90 17.465 2.10 0.4269

도로 60,402.0

유원지 215.0

공장용지 464.0

종교용지 328.0

창고용지 17,176.0

체육용지 3,530.0

구거 58,336.0

기타 0.500278 0.960 0.480 0.027 0.0135

목장용지 311,735.0

묘지 544.4

수도용지 69,822.0

유지 2,069.0

잡종지 48,624.0

제방 1,192.0

하천 7,956.0

합 계 1,687,570.4 합계 1.687570 - 19.472 - 0.7571

(나) 배출부하량

○ 현재 사업지구 내 삭감시설이 없으므로 발생부하량 전체를 배출부하량으로 간주하여 토

지계 배출부하량은 BOD 19.472㎏/일, T－P 0.7571㎏/일로 산정됨.



(2) 사업시행 후

(가) 발생부하량

○ 사업시행 후 토지이용계획의 용지별 용도 및 녹지계획에 따라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2014. 05, 국립환경과학원”의 토지계 지목별 발생원단위 구분자료를 참조하여 산정함.

<표 2-10> 사업시행 후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지목적용

구 분 면적(㎡)
적용지목 및 면적(㎡)

비고
대 지 기 타

공공

주택

용지

주택건설용지 709,251.0 709,251.0 - 대지

공공

시설

용지

주상복합 22,151.0 22,151.0 대지

도시형생활주택 2,414.0 2,414.0 - 대지

도시지원시설용지 91,464.0 91,464.0 - 대지

공원

ㆍ

녹지

공 원 178,130.0 - 178,130.0 기타(공원)

녹지 96,212.0 - 96,212.0 기타(공원)

공공공지 14,793.0 - 14,793.0 기타(유지)

하 천 49,712.0 - 49,712.0 기타(하천)

보행자전용도로 135.0 135.0 - 대지(도로)

교육시설 77,117.0 77,117.0 - 대지

전기공급설비 2,450.0 2,450.0 - 대지

열공급설비 722.0 722.0 - 대지

수도용지 31,809.0 - 31,809.0 기타(수도용지)

종교시설 9,093.0 9,093.0 - 대지(종교용지)

주 차 장 10,873.0 10,873.0 - 대지

주 유 소 3,652.0 3,652.0 - 대지

도로 246,020.4 246,020.4 - 대지(도로)

훼손지

복구

용지

공공

시설

용지

공원

ㆍ

녹지

공 원 111,730.0 - 111,730.0 기타(공원)

경관녹지 1,784.0 - 1,784.0 기타(공원)

하 천 7,209.0 - 7,209.0 기타(하천)

수도용지 19,362.0 - 19,362.0 기타(수도용지)

도 로 1,487.0 1,487.0 - 대지(도로)

합 계 1,687,570.4 1,176,829.4 510,741.0 -

○ 사업시행 후 토지계 발생부하량 산정 결과, BOD 101.579㎏/일, T－P 2.4850㎏/일로 산

정됨.

<표 2-11> 토지계 발생부하량 (단위 : ㎏/일)

구 분

사업시행 후

토지이용현황

(㎡)

BOD T－P

지목별부하원단위

(BOD㎏/㎢․일)

발생부하량

(BOD㎏/일)

지목별부하원단위

(T－P㎏/㎢․일)

발생부하량

(T－P㎏/일)

대지 1,176,829.4 85.9 101.089 2.10 2.4713

기타 510,741.0 0.96 0.490 0.027 0.0137

계 1,687,570.4 - 101.579 - 2.4850

(나) 배출부하량

○ 토지계 배출부하량을 산정한 결과, BOD 101.579㎏/일, T－P 2.4850㎏/일로 산정되었음.

<표 2-12> 사업시행 후 토지계 배출부하량 (단위 : ㎏/일)

구 분
발생부하량 배출부하량

BOD T－P BOD T－P

사업지구 101.579 2.4850 101.579 2.4850

• 토지계 배출부하량 = 토지계 발생부하량 - 토지계 삭감부하량

주)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삭감부하량은 적용하지 않았음.

(3) 토지계 최종 배출부하량

○ 사업시행 전․후 발생, 배출부하량 비교한 결과, 본 사업지구의 사업시행 후 증가하는

토지계 배출부하량은 BOD 82.107㎏/일, T－P 1.7279㎏/일로 산정됨.

<표 2-13> 사업시행 전·후 발생부하량 비교 (단위 : ㎏/일)

구 분
사업시행 전 사업시행 후

사업시행에 따른

최종 배출부하량

BOD T－P BOD T－P BOD T－P

사업지구
발생부하량 19.472 0.7571 101.579 2.4850 82.107 1.7279

배출부하량 19.472 0.7571 101.579 2.4850 82.107 1.7279

다. 사업지구 총 배출부하량

○ 총 배출부하량 : BOD 점오염원 94.19kg/일, 비점오염원 148.36kg/일

T－P 점오염원 6.201kg/일, 비점오염원 3.164kg/일

○ 금회 증감량 : BOD 점오염원 0.39kg/일 감소, 비점오염원 43.26kg/일 감소

T－P 점오염원 0.195kg/일 증가, 비점오염원 1.177kg/일 감소

<표 2-14> 사업지구 총 배출부하량, 기승인량 및 금회 증·감량 (단위 : ㎏/일)

구 분

총 배출부하량 기승인량 증·감량

BOD T－P BOD T－P BOD T－P

점 비점 점 비점 점 비점 점 비점 점 비점 점 비점

하남

감일

지구

생활계 94.188 66.248 6.2014 1.4358 94.58 - 6.006 - 감)0.39 - 증)0.195 -

토지계 - 82.107 - 1.7279 - 191.62 - 4.341 - 감)43.26 - 감)1.177

합 계 94.19 148.36 6.201 3.164 94.58 191.62 6.006 4.341 감)0.39 감)43.26증)0.195 감)1.177



3. 저감방안

가. 오수처리계획

○ 금회 사업지구 내 발생 오수는 「하남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2017.12, 하남시」를 반

영하여 차집관로를 통해 탄천물재생센터를 이용·처리하여 탄천으로 방류하는 것으로 계

획하였음.

차집관로

사업지구 ⇨ 탄천물재생센터 ⇨ 탄  천

(그림 3-1) 오수처리계통도

나. 비점오염 저감계획

(1) 비점오염 저감계획

○ 사업지구 내 비점오염 처리대상 면적(1,232,663.3㎡)에 대해 9개 유역을 설정하여 장치형

(여과형) 비점오염저감시설 9개소(UNP-SYSTEM)의 설계제원을 부록에 같이 제시하였음.

<표 3-1> 사 비점오염저감시설(여과형 시설) 설치기준

구 분 시설유형별 기준

여과형시설

가) 시설의 제거효율,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저장용량, 체류시간,

여과재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여과재 통과수량을 고려하여 여과 면적과 여과 깊이 등을 설계한다.

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관련 [별표17]

(2)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계획

○ 저감시설은 시설의 규모, 처리용량, 처리기작과 상관없이 유지관리에 의해 시설의 효율

성이 결정될 수 있으므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이

행토록 할 것임.

<표 3-2>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지관리 계획

구 분 유지관리 계획

여과형시설

가) 저감시설의 기능이 정상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시 여과재를 교체하거나 침

전부 및 여과시설의 슬러지 및 협잡물을 제거하여야 함.

나) 정기적으로 시설을 점검하되, 장마 등 큰 유출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다) 주기적으로 수질오염물질의 유입량, 유출량 및 제거율을 조사하여야 함.

라)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주)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 2016. 2, 환경부

(가)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운영기준

○ 「수생태계보전법」시행규칙 [별표18]에서 규정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운영기준

의 공통사항,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 2016.2, 환경부」, 「수

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비점오염원 최적관리지침, 2012.9, 국립환경과학원」에 준하여 관

리․운영하도록 함.

<표 3-3>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운영기준

구 분 관리․운영 기준

제조

여과시스템

∘적절한 운영을 위해서는 정기적 점검과 청소가 매우 중요하고, 유지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조물 자체가 상당한 오염원이 될 가능성이 있음.

∘제조업체의 운영 및 유지관리 지침에 따라 설계 유량 이하의 유량을 처리하고, 오염

물질 및 침전물 등을 제거하여야 함.

∘일반적인 유지관리로서 여과조에 축척된 오일과 그리스, 부유성 오염물질, 침전물 제

거와 여과 카트리지의 교체 등이 포함됨.

주)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비점오염원 최적관리지침, 2012. 9, 국립환경과학원

(나)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및 점검계획

○ 제조여과시스템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점검과 청소가 매우 중요하고, 유

지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조물 자체가 상당한 오염원이 될 가능성이 있

으므로 다음과 같이 유지관리 방법이 필요함.

○ 전처리시설로 설치되는 침사지 등은 여과형 시설에서 특히 그 기능이 중요하므로 주기

적인 협잡물, 쓰레기 제거 및 침전물 준설이 필요함.



○ 제조업체의 운영 및 유지관리 지침에 따라 설계 유량 이하의 유량이 처리되는지 점검하

고, 오염물질 및 침전물 등을 제거하여야 함.

○ 여과속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여과속도가 감소하면 여과재를 교체하는 등 여과층에

대한 유지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일반적인 유지관리로서 여과조에 축적된 오일과 그리스, 부유성 오염물질, 침전물 제거

와 여과 카트리지의 교체 등이 포함됨.

○ 유입 및 유출수로, 콘크리트 구조물 등의 파손 여부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파손

된 부분은 수리 및 보수함.

<표 3-4> 제조여과시스템 유지관리활동 및 주기

점검 및 유지관리활동
점검주기

매월 6개월 1년

처리배수구역, 유입 및 유출수로, 시설 내 협잡물, 쓰레기 점검 및 청소 ○

유입 및 유출수로 내 침전물 제거 ○

처리배수구역 내 오일/그리스 유출 및 침식 여부 점검 ○

여과층(기) 폐색 여부(여과속도) 점검 ○

침사지 및 여과조의 침전량 점검, 필요시 침전물 제거 ○

계획처리유량의 유입여부 점검 ○

유입 및 유출수로, 월류부, 침사지 및 여과조 콘크리트 구조 등의 파손 여부

점검
○

여과재 교체 여부 점검 ○

장마, 홍수, 태풍 등 재해발생 우려가 큰 시기 전후에 전반적인 사항 점검 - - -

자료)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실적대장 작성지침, 2011. 10, 국립환경과학원

부록.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2017.12, 하남시



부록. 토지조서 부록. 비점오염 저감시설 계획도(유역도 포함)



(그림1) A,B,C,M 유역 (그림2) D,E 유역



(그림3) F 유역 (그림4) G 유역



(그림5) H 유역

-

(그림5) H 유역



(그림6) I 유역 (그림7) J 유역



(그림8) K 유역 (그림9) L 유역


